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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: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해외진출 금융기관의

보고서 제출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.

 ■ 금융기관들이 진출해 있는 세계 각지에서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

금융기관의 해외진출 관련 보고서 제출부담을 경감하기 위해,

  -「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」의 적극적 해석을 통하여 보고서 

제출기한을 3개월 연장하겠습니다.

□ 코로나19가 세계 각국으로 확산됨에 따라, 각지에 진출해 있는 

국내 금융기관은 「외국환거래법」및 「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

관한 규정」에 따른 보고서* 제출이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.

   * 연간사업실적보고서(제6조제1항제3호)

ㅇ 한편 현재규정에 따르면 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,

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*됩니다.

   * 외국환거래법 제32조제4항제4호, 시행령 별표4,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제3조제2항

□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보고서 제출지연은

기한내 제출이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*한다고 판단하여

   * 보고서 제출 불가 상황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금융감독원장이 판단

ㅇ 「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」상의 보고서 제출기한을 

연장하여, 기한내 미제출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

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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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「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」 제6조제1항단서 해석

▸(현행) 해외직접투자 금융기관 및 현지법인이 ”휴·폐업, 소재불명 등
으로 인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감독원장이 인정
하는 경우“, 해당기간 동안 보고서 또는 서류 제출이 면제

▸(해석)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상황도 “휴․폐업, 소재불명 등에 준하는 
상황”으로 해석, 해당기간 동안 보고서 또는 서류 제출 면제

□ 보고서 제출 유예기간은 1차적으로 `20.8.31.까지 보고서 및 첨부

서류 제출을 유예하되,

ㅇ 추후 코로나19 상황을 보아가며 제출기한 추가연장 여부를 

검토하겠습니다.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
